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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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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 대상 물건

n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도로조건
형상
지세

이용상황 용도지역
개별지가
(원/㎡)
(2019)

비고

1
대라리

57
1,120

2,763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2
대라리
57-3

314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3
대라리
57-4

40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4
대라리

58
174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5
대라리
58-2

33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6
대라리
59-9

51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7
대라리
59-11

361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8
대라리
59-12

32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9
대라리
60-1

199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10
대라리
60-11

149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11
대라리
60-12

227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12
대라리
60-16

50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13
대라리
60-17

13 대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상업용 일반상업 4,219,000 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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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건물

- 기호(가) ㅁㅁㅁㅁㅁ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라브지붕

용도

공부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

현황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

연면적(㎡) 9,440.48
층  수

(지하/지상)
-1/5층

사  용
승인일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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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n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

료한 날짜인 2019년 06월 04일 로 하였습니다.

n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19년 06월 04일 입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n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

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n 감정평가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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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참고사항

n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수탁자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귀 행 

요청에 의거 소유자를 ‘(주)성제’로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 본건(1)~(13)은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으로서,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

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되고, 본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n 본건 건물(가)의 일부(5층 부분)은 2004.05.18.자로 증축하였으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 구분평가 시 별도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사용승인일자

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n 본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종물 및 부합물이 소재하나, 구

조, 규모, 위치 및 이용상황 등 고려시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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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n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

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

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

(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

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

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

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

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

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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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

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n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본건에 적용한 감정평가방법

(1)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

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

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

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

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용도, 현상, 부대설비 및 그 밖의 비용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

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

용하되,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

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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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평가액 산출

1. 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산식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비교 × 개별요인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2019.01.01 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구  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조건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가
대라리
62-6

365 대 일반상업 상업용 중로각지
사다리
평  지

4,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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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

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으며, 기준시점 당시 해당월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최종 발표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적용 하였습니다.

기      간 지가변동률(%) 산      식

2019.01.01 ∼ 2019.06.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업지역)

0.534
(1.00534)

( 1 + 0.00534 ) × 
( 1 + 0.00000 × 35/30 )

 ≒ 1.00534

3)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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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본건 기호(1)~(13)/표준지 기호(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 교 치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1.05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
은 가로의 구조 등에서 
우세합니다.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0.80
비교표준지 대비 본건
은 면적 및 형상 등에
서 열세합니다.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비교치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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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요인의 보정

① 그 밖의 요인 보정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②항,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 (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건 인

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정하였습니다.

산식 =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사례가격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 시점수정

②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자료

▷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기준시점
평가
목적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1
대라리
57외
(본건)

2,763 대
일반상업 부정형

2018.04.12 담보
5,240,000
(3,783,000)상업용 중로각지

2
대라리
419-30

408 대
일반상업 사다리

2019.02.19 담보
4,640,000
(3,445,000)상업용 중로각지

3
대라리

79
255 대

일반상업 부정형
2018.07.27 담보

4,310,000
(1,670,000)주상용 소로각지

4
대라리
32-9

213 대
일반상업 부정형

2018.03.19 담보
4,060,000
(1,415,000)주상용 중로한면

5
대라리
73-3

251 대
일반상업 사다리

2018.02.26 담보
5,260,000
(3,578,000)상업용 중로한면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출처: 감정평가정보검색(KAPA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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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A
대라리
73-3

251 대
일반상업 사다리

2018.12.26
2,500,000,000

(건물포함)
8,450,000
(3,578,000)상업용 중로한면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사용승인일 : 2005.04.20), 면적 : 510.88㎡
건물단가 : 1,000,000원/㎡×37/50≒740,000원/㎡
건물가격 : 740,000원/㎡×510.88㎡≒378,051,200원
토지가격 : 2,500,000,000원-378,051,200원≒2,121,948,800원
토지단가 : 2,121,948,800원/251㎡≒8,450,000원/㎡

B
대라리
419-30

408 대
일반상업 사다리

2018.10.12
1,900,000,000

(건물포함)
3,850,000
(3,445,000)상업용 중로각지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건물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사용승인일 : 2008.08.11), 면적 : 456.82㎡
건물단가 : 900,000원/㎡×40/50≒720,000원/㎡
건물가격 : 720,000원/㎡×456.82㎡≒328,910,400원
토지가격 : 1,900,000,000원-328,910,400원≒1,571,089,600원
토지단가 : 1,571,089,600원/408㎡≒3,850,000원/㎡

C
대라리
418-12

105 대
일반상업 부정형

2017.10.23
660,000,000
(건물포함)

6,030,000
(2,736,000)상업용 중로한면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건물개요 : 기타조적구조(사용승인일 : 1981.10.16), 면적 : 166.11㎡
건물단가 : 800,000원/㎡×9/45≒160,000원/㎡
건물가격 : 160,000원/㎡×166.11㎡≒26,577,600원
토지가격 : 660,000,000원-26,577,600원≒633,422,400원
토지단가 : 633,422,400원/105㎡≒6,030,000원/㎡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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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지가수준

위  치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비  고

대라리 본건 부근 중로각지 5,000,000~6,000,000원/㎡ 일반상업

위치, 형상, 접근성, 환경 등에 따라 지가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출 및 결정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지가수준, 경매시장 추이, 평가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본건 

평가시 적용할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합니다.

■ 비교표준지 (가)

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사례가격※1 시점수정※2 지역요인※3 개별요인※4 산출단가(A)
(원/㎡) 격차율

(A/B)
보정치
결정

5,260,000 1.05066 1.000 1.050 5,802,795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B)

(원/㎡)
1.297 1.25

4,450,000 1.00534 - - 4,473,763

※1 사례선택

표준지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이용상황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기 ＂평가사례(5)

＂을 비교사례로 선택하였습니다.

※2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18.02.26 ∼ 2019.06.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업지역)

5.066 1.05066
2019년 04월

연장적용

※3 지역요인 비교

비교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등합니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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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치 (상업지대)
격차율

가로 접근
환경
(자연)

획지 행정 기타

1.00 1.00 1.00 1.05 1.00 1.00 1.050

사례 대비 비교표준지는 획지조건(접면도로 상태 등)에서 우세합니다.

★★★★★★★★★★★★★★★★★

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1~13 4,450,000 1.00534 1.000 0.840 1.25 4,697,451 4,700,000 일단지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13 2,763 4,700,000 12,986,100,000 일단지

합 계 2,763 - 12,986,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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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

산식: 거래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1)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①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및 사유

본건과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

례인 상기 ＂거래사례(C)"를 "기호(1)~(13)＂의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② 거래사례 선정 내역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지역
이용상황

형    상
도로조건

거래시점
실거래가액

(원)

사례단가(원/㎡)
(당해개별지가

(원/㎡))

C
대라리
418-12

105 대
일반상업 부정형

2017.10.23
660,000,000
(건물포함)

6,030,000
(2,736,000)상업용 중로한면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건물개요 : 기타조적구조(사용승인일 : 1981.10.16), 면적 : 166.11㎡
건물단가 : 800,000원/㎡×9/45≒160,000원/㎡
건물가격 : 160,000원/㎡×166.11㎡≒26,577,600원
토지가격 : 660,000,000원-26,577,600원≒633,422,400원
토지단가 : 633,422,400원/105㎡≒6,030,000원/㎡

※ 사례도면은 후첨 ＂상세위치도＂ 참조.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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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

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사례가액을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상기 사례의 경우 사정보정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0)

3) 시점수정

기      간 지가변동률(%) 시점수정치 비      고

2017.10.23 ∼ 2019.06.04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업지역)

6.269 1.06269
2019년 04월

연장적용

4) 가치형성요인 비교

① 지역요인 비교

사례와 본건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상호 동등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p

17

② 개별요인 비교

￭ 상업지대

[본건 기호(1~(13)/사례 기호(C)]

조 건 항  목 세 항 목 비 교 치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등

1.05
사례 대비 본건은 가로
의 구조 등에서 우세합
니다.

접근
조건

상업지역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획지 등

0.85

사례 대비 본건은 접면
도로 상태에서 우세하
나, 면적 및 형상에서 
열세합니다.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용적제한, 고도제한 등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대체로 유사합니다.

개별요인 비교치 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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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기 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1~13 6,030,000 1.000 1.06269 1.000 0.893 5,722,362 5,720,000 일단지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기 호 면적(㎡) 단가(원/㎡) 시산가액(원) 비  고

1~13 2,763 5,720,000 15,804,360,000 일단지

합 계 2,763 - 15,804,360,000 -

7) 합리성 검토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12,986,100,000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5,804,360,000원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p

19

(3) 토지의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

액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

정하였습니다.

구  분 면 적(㎡) 단 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2,763 4,700,000 12,986,100,000 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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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

(1) 대상 건물의 현황

- 기호(가) ㅁㅁㅁㅁㅁ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라브지붕

용도

공부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

현황 제1종근린생활시설 외

연면적(㎡) 9,440.48
층  수

(지하/지상)
-1/5층

사  용
승인일

2003.07.24

(2) 재조달원가

표준단가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참조하되 본건물의 신축년도, 건축자재, 동 ․ 유사 규모 및 용

도의 신축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향 및 본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재조달원가를 결정하였

습니다.

1) 신축단가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한국부동산연구원(KRERI) 발행: 2018년도)

분류번호 용도 구  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년수

03-01-05-09 점포및상가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2 964,000
50

(45 ~ 55)

03-01-06-09 점포및상가 철골조/평지붕 2 1,059,000
40

(35 ~ 40)

03-02-02-01 일반목욕탕
벽돌조/목조지붕틀/시멘

트기와
3 1,141,000

45
(40 ~ 50)

03-02-05-09 일반목욕탕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1,231,000
50

(45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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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조달원가의 결정

기호 층
표준단가
(원/㎡)

보정단가
(원/㎡)

재조달원가
(원/㎡)

내용연수 비  고

가

1층,2층,
4층,5층

600,000 50,000 650,000 50 근린생활시설

3층 750,000 100,000 850,000 50 목욕탕

지하1 450,000 50,000 500,000 50 근린생활시설

3) 보정단가

기호 전기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소화, 화재, 가스 및 
배관설비, 

보일러설비 및
기타설비 등

보정단가
(원)

비  고

가

20,000 30,000 - - 50,000 근린생활시설

20,000 30,000 10,000 40,000 100,000 목욕탕

20,000 30,000 - - 50,000 근린생활시설

특이사항 전기기본설비 등의 공사비는 건물 표준단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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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가수정 및 적용단가의 결정

감가수정은 건물의 물리적으로 존속가능한 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기능적∙경제적 효용가치

의 지속가능한 연한인 경제적 내용연수, 실제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정액법으로 평가하였습니

다.

기호 층
재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 내용연수 잔존연수

적용단가
(원/㎡)

비  고

가

1층,2층,
4층,5층

650,000

2003.07.24

50 35 455,000
근린생활

시설

3층 850,000 50 35 595,000 목욕탕

지하1 500,000 50 35 350,000
근린생활

시설

(4) 건물의 감정평가액

기호 층 면 적(㎡) 단 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가

1층,2층,
4층,5층

5,933.7 455,000 2,699,833,500 근린생활시설

3층 1,500.7 595,000 892,916,500 목욕탕

지하1 2,005.9 350,000 702,065,000 근린생활시설

합  계 4,294,8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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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토지평액가} 12,986,100,000

건  물 {건물평액가} 4,294,815,000

합  계 17,280,915,000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1 

2019. 06. 05 13:23:10경일24-190604-208

1 부산광역시 57 대 12,986,100,000 일단지2,7631,120일반상업 4,700,000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2 " 57-3 대 314일반상업

3 " 57-4 대 40일반상업

4 " 58 대 174일반상업

5 " 58-2 대 33일반상업

6 " 59-9 대 51일반상업

7 " 59-11 대 361일반상업

8 " 59-12 대 32일반상업

9 " 60-1 대 199일반상업

10 " 60-11 대 149일반상업

11 " 60-12 대 227일반상업

12 " 60-16 대 50일반상업

13 " 60-17 대 13일반상업

소  계 \12,986,100,000

기준시점 : 2019. 06. 0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2 

가 부산광역시 57, 제1종 철근콘크리트조

기장군 57-3, 근린생활 및 철골조

기장읍 57-4, 시설 및 슬래브지붕

대라리 58, 제2종 5층

58-2, 근린생활

[도로명] 59-9, 시설 2,699,833,500 650,0005,933.71,432.331층 455,000

부산광역시 59-11, 판매 및 x 35/50

기장군 59-12, 영업시설 1499.832층

기장읍 60-1, 운동시설

차성동로 60-11, 업무시설 892,916,500 850,0001,500.71500.783층 595,000

63 60-12, x 35/50

60-16, 3층 목욕탕1500.784층

60-17

지상 1,500.785층

702,065,000 500,0002,005.92,005.98지하1 350,000

x 35/50

소  계 \4,294,815,000

합  계 \17,280,915,000.-

이          하           여          백

기준시점 : 2019. 06. 04









                    

N

S

  (1)~(13)



                  57   外

N

S

  (1)~(13)

     (가)
    62-6  
@4,450,000 /㎡

 가  (1)
(18.04.12,   )

    57   外
@5,240,000 /㎡

 가  (2)
(19.02.19,   )
    419-30  
@4,640,000 /㎡

 가  (3)
(18.07.27,   )
    79  

@4,310,000 /㎡

 가  (4)
(18.03.19,   )
    32-9  
@4,060,000 /㎡

 가  (5)
(18.02.26,   )
    73-3  
@5,260,000 /㎡

    (A)
(18.12.26)

    73-3  
\2,500,000,000

(  @8,450,000 /㎡)

    (B)
(18.10.12)

    419-30  
\1,900,000,000

(  @3,850,000 /㎡)

    (C)
(17.10.23)

    418-12  
\660,000,000

(  @6,030,000 /㎡)



    

 가    

   

     

       

 가  1 

 가  2 

 가  3   

 가    

     

          

S = 1/1000
N

S

(가)
⑤

(1) 57

(2) 57-3

(3) 
57-4

(4) 58

(5) 58-2
(6) 59-9

(7) 59-
11

(8) 59-12

(9) 60-1

(10) 
60-11

(11) 
60-12

(12) 60-16

(13) 60-17

ㄴ)

ㄷ)ㄱ)

ㄹ)
ㅁ)

 3       

      

ㅂ)

ㅅ)



             

S = No Scale
N

S

(가)   1  : 2,005.98㎡

      
   



             

S = No Scale
N

S

(가) 1  : 1,432.88㎡

      

   

    



             

S = No Scale
N

S

(가) 2  : 1,499.83㎡

      



             

S = No Scale
N

S

(가) 3  : 1,500.78㎡

      
   

301 



             

S = No Scale
N

S

(가) 4  : 1,500.78㎡

  

      



             

S = No Scale
N

S

(가) 5  : 1,500.78㎡

      



             

S = No Scale
N

S

<             >

ㅁ)

ㄷ)

ㅂ)

ㄴ)

ㄹ)

ㄱ)

ㄱ)     1,2   ,       . (     845.8㎡)

ㄴ)             ,      . (  70㎡)

ㄷ)            ,    . (  36㎡)

ㄹ)             ,              . (  27㎡)

ㅁ)            ,      . (  12㎡)

ㅂ)             ,              . (  42㎡)

ㅅ)              ,    . (  11㎡)

(가) 1,2    

(가)      

     

E/V

E/V

ㅅ)

   



             

       (  )      ( )     ( )     ( )

      

B101    400,0000,000 6,000,000

101 KT 50,000,000 2,000,000

102 CU 280,000,000 2,100,000

103       200,000,000 2,200,000

104     1,300,000,000 6,000,000

105     500,000000 -

106     1,700,000,000 9,000,000

108   55,000,000 2,100,000

201,502       100,000,000 4,800,000

203     375,000,000 1,000,000

204     400,000,000 1,000,000

205      400,000,000 1,000,000

504     215,000,000 800,000

507      50,000,000 500,000

  KT    - 300,000

ㅅ)    30,000,000 -

107    400,000,000 6,000,000

6,000,000

470,000

410,000

290,000

1,420,000

360,000

750,000

270,000

2,700,000

860,000

540,000

540,000

620,000

400,000

-

-

6,000,000

6,055,000,000 38,800,000 16,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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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본건 주위전경】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본건 지하1층 내부】

【본건 1층 내부(1)】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본건 1층 내부(2)】

【본건 2층 내부】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본건 3층 내부】

【본건 4층 내부】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본건 5층 내부(1)】

【본건 5층 내부(2)】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종물 및 부합물ㄱ)】

【종물 및 부합물ㄴ)】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종물 및 부합물ㄷ)~ㅁ)】

【종물 및 부합물ㅂ)】



사  진  용  지

경일(부산울산)24-190604-208

【종물 및 부합물ㅅ)】


	
	24-190604-208((주)흥국저축은행장, 토지·건물, 김민준)
	개요
	(내용없음)
	(내용없음)
	(1)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 본건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조, 용재, 시공 및 관리상태, 용도, 현상, 부대설비 및 그 밖의 비용성에 영향을 주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되, 건물의 경우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